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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지방세목적세제도의 특성

문  병  근

부산 학교 경제학과 교수

  Ⅰ. 문제의 제기

우리나라의 목 세는 2000년 기 으로 

국세로 교통세, 교육세, 농어 특별세 등이 

있고, 지방세로는 도시계획세, 공동시설세, 

사업소세, 그리고 지역개발세가 있었다. 그

런데 균형재정의 조속한 달성을 한 세입

기반 확충, 생산  복지구 과 기업경쟁력 

강화를 한 제도개선, 그리고 세제의 합리

화  간소화를 한 제도개편을 목 으로 

이루어진 2000년도의 세제개편에서  2000

년으로 종료되는 교육세의 시한을 폐지하

여 구세화하 고 2001년부터 지방세분 

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환함으로써 지방

세  목 세는 모두 5개의 세목으로 늘어

나게 되었다. 

그동안 목 세는 세 에 세 을 부과하

거나, 조세감면에 세 을 부과하는 등 불합

리하고 복잡한 세제의 주요요인으로 작용

하고 있다는 과 목 세는 재정의 용도를 

한정함으로써 신축 인 재정운용의 걸림돌

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 의 상

이 되어왔다.

이에 정부는 장기 인 세제개편계획의 

일환으로 목 세의 정비, 부가세의 본세로

의 흡수, 유사세목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

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

러한 조치의 한 방편으로 2000년에 자산재

평가세와 화세를 폐지하 고 2001년에 

교통세를 폐지하고, 2002년에 농어 특별세

를 폐지할 정으로 있어 국세  목 세는 

교육세 하나만 존치하게 된다. 

지방세목 세제도의 명확화특 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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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반해 지방세  목 세는 지방교육

재정의 확충을 목 으로 지방교육세를 신

설함에 따라 오히려 목 세 세목이 늘어나 

세제의 간소화를 추진하는 장기 인 세제

개편방향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. 

앙정부가 공 하는 공공재는 부분 

순수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

에 일반  보상 계에 근거한 재원조달 방

법인 보통세 수입에 그 근간을 두고 있으

나 지방자치단체가 공 하는 공공재  상

당 부분은 공공재 는 가치재의 성격을 

띠고 있다. 공공재  성격을 띠고 있는 

지역공공재의 공 에 필요한 재원은 일정 

수  개별 인 보상 계에 입각한 수입원

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

한 지방자치단체가 공 하는 지역공공

재는 그 서비스의 범 가 한정되어 있으므

로 앙정부가 공 하는 공공재와는 달리 

효율 인 공 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

(Tiebout, 1956). 그리고 이러한 지역공공

재가 효율 으로 공 되기 해서는 지역

공공재 공 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가 가격

기능을 최 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. 이

는 지역공공재의 소비에 따른 혜택과 지역

공공재 공 을 한 비용부담이 직 으

로 연계되는 편익원칙에 따라 지방세가 부

과될 때 효율 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짐을 

의미한다.

이와 같이 지방세는 국세와는 달리 응익

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공공재의 편

익과 부담을 연계시키는 목 세가 보다 효

율 인 방안이 될 수 있다. 따라서 세제의 

간소화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세  목

세의 폐지방안이 지방세체계에 그 로 

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.

지방세체계 나름 로 목 세를 설치․운

해야 하는 이론  근거와 당 성이 있다

면 목 세를 존치시켜야 할 것이다. 다만, 

재의 목 세가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

한다면 그 문제 을 개선하여 원래의 취지

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. 

본고에서는 지역공공재의 특성과 련하

여 지방목 세 존재의 이론  근거와 그 

장단 을 살펴보고 선진국 특히 일본과 미

국의 지방목 세 운 체계를 소개하고 우

리나라의 경우 재의 지방목 세가 목

세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개선방

향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.

Ⅱ. 지역공공재와 목 세

1. 지역공공재와 지방세제의 원칙

사 재의 배분에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

할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없이 시장가격의 

조정과정을 통하여 결국에는 사 재의 효

율 인 공 이 보장되나 공공재의 경우에

는 공공재에 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

시장에서의 거래도 기 하기 힘들기 때문

에 정부가 효율 인 공 을 하여야 한다. 

그러나 정부가 효율 인 공공재의 공 량

을 결정하기 해서는 공공재에 한 주민

의 선호를 정확하게 악할 수 있어야 하

는데 이를 기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실

으로 공공재의 효율  공 은 불가능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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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할 것이다.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공

하는 지역공공재는 그 서비스의 범 가 지

역 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 인 공

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. 

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 독립 으

로 지역주민에 한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

지역공공재를 공 한다면 사람들은 시장에

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

자신의 선호에 부합하는 조세와 공공재의 

묶음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동하게 

되는 ‘발에 의한 투표(vote with their 

feet)’를 하게 된다. 그 결과 유사한 선호를 

가진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 모이게 되는 

공간  재정비(spatial rearrangement)가 

일어나게 된다.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

는 지역 주민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지역공

공재를 공 하게 되며, 그 결과 지역공공재

는 효율 으로 제공되게 된다는 것이다

(Tiebout, 1956).

그런데 이러한 지역공공재 공 을 한 

주요 재원인 지방세를 부과할 때  고려해

야 할 원칙이 있는데 여러 학자들은 체

으로 응익성, 정착성, 보편성, 안정성, 주

거기 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.

첫째, 응익성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

공 하는 지방공공재로부터 혜택을 받는 

지역주민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

원칙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

서비스가 유발하는 혜택의 범 가 지역

임을 제로 한 것이다. 둘째, 정착성의 원

칙이란 세원이 과세 주체인 지방자치단체

의 할구역 내에 기술  는 법률 으로 

정착되어 지역 인 이동이 을 때 지방세

로 합하다는 원칙이다. 셋째, 보편성의 

원칙은 세원이 가능한 각 자치단체에 고루 

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지방세로 합하다

는 원칙이다. 넷째, 안정성의 원칙은 지방

세는 세입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

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. 지방세의 경우

에는 국세와는 달리 안정화수단이 아닌 건

재정의 원칙이 강조되므로, 지방자치단체

의 안정 인 세입원이 될 수 있는 세목이 

지방세로 합하다는 원칙이다. 다섯째, 주

거기 성의 원칙은 과세 요건을 발생시키

는 세원에 하여 주거지를 기 으로 과세

하는 것을 의미한다. 

이러한 원칙들 에서 Musgrave(1983)

는 지방세체계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 인 

원리로서 응익성(benefit principle)을 제시

하고 있다. 즉 지방세의 부담은 각각의 지

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역공공재의 편익

지역에 귀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지

역공공재의 효율  공 이 가능하다는 것

이다.

2. 목 세제의 특성

1) 목 세의 개념

조세는 그 분류 기 에 따라 인세와 물

세, 직 세와 간 세, 종량세와 종가세, 보

통세와 목 세 등으로 분류된다. 이 가운데 

조세를 보통세와 목 세로 분류하는 것은 

조세수입의 지출용도가 사 에 정해져 있

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이다. 즉 목 세

(earmarked tax)는 조세수입을 어떤 특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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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지출을 해서만 사용하는 세로서 지출 

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보통세(ordinary 

tax)와 구별되는 개념이다.

조세체계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기

이 되는 것은 공평한 과세의 원칙(tax 

principles with equity objective)이다. 조

세체계가 공평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제

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에 하여 각 납세자

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공평한 몫(fair 

share)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인데, 이 때 

공평한 몫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해서

는 학자들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. 

공평한 과세에 한 첫 번째 근방법은 

편익원칙(benefit principle)인데, 이 원칙은 

각 납세자는 자신이 공공서비스로부터 수

혜하는 편익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는 

것이 공평하다는 것이다. 따라서 이 원칙은 

수익자부담에 입각하고 있으며, 자연히 조

세체계와 지출구조의 연계를 강조한다. 그

리고 두 번째 근방법인 능력원칙(ability 

to pay principle)에서는 각 납세자가 자신

의 능력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비용을 부담

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강조한다. 이 원칙은 

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입각한 것으로서 과

세문제는 지출에 한 의사결정과 독립

으로 결정된다.

한편 편익원칙에 따를 경우에도 편익과

세를 엄격하게 용할 경우와 그 지 않을 

경우를 구분하여 일반편익과세(general 

benefit tax)와 특별편익과세(specific ben-

efit tax)로 구분할 수 있다(Musgrave and 

Musgrave, 1984). 우선 일반편익과세란 모

든 공공서비스에 하여 각 납세자는 자신

의 수요에 따라 세 을 부담하는 것을 의

미한다. 그런데 개인들의 선호는 모두 다르

기 때문에 모든 납세자들에게 일률 으로 

용되는 조세 공식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

하며, 따라서 실질 으로 용하기는 곤란

하다. 이러한 문제  때문에 편익원칙에 따

른 과세는 부분의 경우에 특별편익과세

의 형태를 지니는데, 이는 특별한 공공서비

스에 한하여 편익기 을 용하는 것이다. 

를 들어 특정 공공서비스를 사용하는 

가로 수수료(fees)나 사용자 부담 (user 

charges), 는 통행료(tolls) 등을 징수하

여 그 수입을 공공서비스 공 비용에 직

으로 충당(direct financing)하는 경우가 

이에 해당한다. 한 도로건설의 재원마련

을 해 휘발유 소비에 해 과세하는 경

우처럼 특정한 공공서비스에 한 재원을 

마련하기 하여 그러한 공공서비스와 

직․간 으로 연 을 맺고있는 다른 

상에 하여 과세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. 

이 때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강제성을 지

니는 반면 수수료, 사용자부담 , 통행료 

등은 자발 인 거래에 의해 발생한다는 차

이는 있다.

이 게 볼 때, 조세체계상 목 세를 두는 

것은 공평과세의 두 가지 원칙 가운데 편

익원칙에 입각한 것으로서 목 세는 특정 

공공서비스의 수혜자에게 그 비용을 직

으로 부담시키는 특별편익과세로 분류되

며, 따라서 조세수입을 특정한 지출과 연계

시키고 있다.

편익원칙에 따라 과세를 할 경우 사용자

에게 직  부담 을 징수하느냐 는 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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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를 부과하느냐에 한 단은 정부가 제

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사 재(private 

goods)의 성격(소비의 경합성)을 지니는지 

여부에 따라 결정된다. 즉 정부가 제공하는 

재화나 서비스가 사 재의 성격을 지닐 때

는 소비로부터의 편익은 부담 을 지불하

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귀속되므로 사 재

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기구에 의한 가

격책정원리를 용함으로써 효율 으로 

정 공 량을 결정할 수 있다. 

반면에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

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직 인 

부담 을 부과하는데 무 많은 비용이 들 

때에는 목 세를 활용한다. 즉 특정 공공서

비스로부터 직 인 혜택을 받는 자들이 

존재하지만 혜택의 범 를 정확하게 한정

하기가 불가능한 경우, 는 수혜자만을 구

별하여 세 을 부과하기에는 행정비용  

징수비용이 무 많이 들 경우에는 징수

상을 범 하게 설정하는 목 세가 사용

된다(김정훈, 1998). 이 때에는 공공서비스

와 긴 한 보완 계에 있는 재화나 행

에 하여 과세하는 것이 일반 이다. 를 

들어 우리나라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

량에 일정율을 부과하는 교통세는 그 세입

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에 편입되어 

교통시설에 련된 재원으로만 사용된다.

2) 목 세의 장단

목 세가 지닌 가장 큰 장 은 과세액이 

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부담 과 동일하거나 

그 근사치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세입과 지

출을 연계시킨다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

데, 이러한 연계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

확보할 수 있는 동시에 공공서비스 공 의 

비용을 수혜된 편익에 따라 부담시킴으로

써 과세의 공평성을 실 할 수 있다. 한 

목 세는 시장  의사결정과정을 활용함으

로써 선호의 시 을 유도하며, 결과 으로 

보다 나은 지출 결정을 가져온다는 장 을 

지닌다. 나아가 목 세는 정부가 추진하고

자 하는 특정 사업에 하여 주어진 기간 

동안 안정 인 재원조달을 가능하게 한다

는 장 도 있다.

한편 목 세는 산의 경직성을 래하

며 여러 가지 경쟁 인 용도에 한 일반 

재원의 한 배분을 방해하므로 바람직

하지 못한 재원조달 방법으로 지 되기도 

한다(Musgrave and Musgrave, 1984). 

한 경우에 따라서는 본래 의도했던 부과의 

취지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용

되는 경우가 실제 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

있으며, 목 세 부과 상 공공서비스의 수

혜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포착하여 징수

상자로 선임하느냐와 그 게 징수한 세

을 얼마나 그들이 받는 편익에 상응하도록 

연계하여 사용하느냐하는 문제를 해결해야

한다는 실제 인 어려움이 있다(이 희․

라휘문, 1999). 

이 게 볼 때, 목 세는 그 활용 여부에 

따라 산의 경직성을 래하는 자의 인 재

원조달방법이 될 수도 있는 반면 편익과세에 

근거한 바람직한 제도가 될 수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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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부 세 시정 세

세       목 수입액 구성비 세     목 수입액 구성비

개 인 도 부  민 세

도 부  민 세 이 자 할

법 인 도 부  민 세

법 인 사 업 세

지 방 소 비 세

자 동 차 세

경 유 인 취 세

부 동 산 취 득 세

기 타

24,341

3,599

8,576

42,114

25,504

17,369

12,841

6,348

12,503

15.9

2.3

5.6

27.5

16.6

11.3

8.4

4.1

8.3

개 인 시 정  민 세

법 인 시 정  민 세

시 정  담 배 세

고 정 자 산 세

도 시 계 획 세

기 타

65,242

22,915

8,136

90,952

13,522

5,260

31.7

11.1

3.9

44.1

6.6

2.6

합      계 153,195 100.0 합    계 206,027 100.0

자료: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(www.home.soumu.go.jp/c-zeisei).

<표 1> 일본의 주요 지방세의 규모  비 (1998년 결산기 )

(단 : 억엔, %)

Ⅲ. 외국의 주요 지방목 세의 실태

1. 일본의 주요 지방목 세

일본의 지방세에는 그 사용목 이 정해

져있지 않는 보통세와 특정 사업에만 사용

할 수 있는 목 세가 있다. 보통세에는 반

드시 과세하지 않으면 안되는 법정 보통세

와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

경우에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 보통세가 

있다.

도부 세의 법정 보통세는 도부 민세를 

비롯한 10가지 세목, 목 세로 자동차취득

세 등 4가지 세목이 있다. 한 시정 세의 

법정 보통세에는 시정 민세 등 7가지, 목

세로 사업소세 등 7가지가 있다.

목 세의 세목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

도부 의 경우 자동차취득세, 경유인취세, 

입렵세, 수리지익세 등이 있으며, 시정 의 

경우에는 입탕세, 사업소세, 도시계획세, 수

리지익세, 공동시설세, 택지개발세, 국민건

강보험세 등이 있다. 그리고 필요에 따라 

법정외목 세를 설치․운 하고 있다. 주요 

세목의 세수규모를 보면 <표 1>에 나타난 

바와 같은데 도부 세나 시정 세에서 목

세가 차지하는 비 은 낮은 실정이다. 도

부 세  목 세인 경유인취세의 비 은 

8.4%, 시정 세  도시계획세는 6.6%이며 

다른 목 세의 비 은 미미한 수 이다.

이상의 지방목 세  주요한 세목의 과

세목 과 부과 상 등을 구체 으로 살펴

보면 다음과 같다.

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이나 토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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획정리사업을 행하는 시․정․ 에 있어서 

그 사업의 재원에 충당하기 하여 도시계

획구역내에 소재하는 토지  가옥에 하

여 그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시․정․  목

세이다. 도시계획세는 토지, 가옥의 고정

자산세와 합쳐서 과세되고 납세통지서에는 

도시계획세와 고정자산세의 세액이 기재되

어 있다.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, 과세표

, 납부방법은 고정자산세와 동일한데, 과

세표 은 고정자산과세 장에 등록된 고정

자산의 가격이다. 그리고 세율은 고정자산세

가 표 세율 1.4%  제한세율 2.1%, 도시계

획세는 제한세율 3.0%를 용하고 있다.

사업소세는 특정의 도시에 있어서 인

구․기업의 집 에 의해 필요하게 되는 도

시환경정비의 행정서비스와 행정구역내 사

무소․사업소의 수익 계에 착안하여 과세

되는 시․정․  목 세이며, 지방세법으로 

정해진 도시만이 과세할 수 있다.

사업소세는 사업에 부과되는 사업소세와 

신․증설에 부과되는 사업소세로 구분되며, 

사업에 부과되는 사업소세는 다시 자산세

분과 종업자세분으로 구분된다. 자산세분은 

사업소 등의 바닥면 의 합계가 1,000㎡를 

넘는 규모로 사업을 하는 개인 는 법인

이 납세자가 되며, 종업자세분은 종업자수

의 합계가 100명을 넘는 규모로 사업을 하

는 개인 는 법인이 상이 된다. 자산세

분은 사업소 바닥면 (㎡)당 600엔, 종업자

세분은 종업원에 한 지불 여총액의 

0.25%의 세율을 용하여 부과하고 있다.

신․증설에 부과되는 사업소세는 바닥면

이 2,000㎡를 넘는 사업소용 가옥을 

신․증축한 건축주 그리고 사업소용 가옥

을 신․증축한 후 2년 이내에 증축한 결과 

합계바닥면 이 2,000㎡를 넘는 경우에도 

납부하게 되며, 이때의 납세액은 신․증설

사업소 바닥면 (㎡)당 6,000엔을 부과한다.

공동시설세는 공동작업장, 공동창고, 공

동집하장 등의 정비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

자에 과세하는 시․정․  목 세이나 최

근의 과세실 은 없다.(이 희․라휘문, 

1999)

자동차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를 

납세의무자로 하여 자동차 취득가액의 3～

5%의 세율을 용하는 도부  목 세이다. 

입탕세는 천원의 보호 리시설, 소방시

설 등의 정비  의 진흥에 소요되는 

비용에 충당하기 하여 천욕장의 입탕

객을 상으로 1인 1일 150엔을 부과하는 

시․정․  목 세이다. 

2. 미국의 주요 지방목 세

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체계에서 

목 세는 매우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

는데 목 세가 주정부 일반회계 산에서 

차지하는 비 이 1993년 기 으로 많게는 

87%(Alabama)에서 게는 4%(Kentucky)

로 주에 따라 목 세의 종류와 규모 등이 

매우 다양하다.

주정부 세입에서 목 세가 차지하는 비

을 <표 2>를 통하여 살펴보면 1954년 

51%에서 1993년 24%로 감소하는 추세에 

있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높

은 수 이다.



지방세 목 세제도의 특성

－29－- 29 -

연  도 목 세의 비 (평균)
가장 높은 주정부의

목 세 비

가장 낮은 주정부의

목 세 비

1954 51 89 0

1963 41 87 2

1979 23 88 0

1984 21 89 1

1988 24 89 5

1993 24 87 4

자료 : Arturo Perez and Ronald Snell., Earmarking State Taxes, Third Edition, Denver 

Colorado: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, 1995. p.22.

<표 2> 미국 주정부의 목 세수 규모

(단 : %)

주정부와 지방정부 목 세의 상사업은 

크게 교통, 교육, 지방정부보조,  복지, 그

리고 환경분야 등인데 이 에서 교통 련 

목 사업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. 

교통 련 목 사업의 재원은 주로 자동차

연료세에 의해 충당되는데, 자동차연료세는 

50개의 주정부에서 부과하고 있으며, 그  

31개의 주정부에 소속된 지방정부에서도 

자동차연료세를 부과하고 있다. 이와 같이 

자동차연료세에 의해 조달된 재원을 교통

련부문에 투자하는 것은 편익과 부담이 

일치하여 목 세의 기본취지에 부합한다. 

그러나 최근의 미국 주정부의 목 세 운

용을 살펴보면 목 세의 기본취지인 편익

에 따른 부담에는 부합되지 않지만, 세수확

보에 유리한 매세 는 소득세를 교육, 

복지, 환경분야 등의 목 사업의 재원으로 

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.

특히 최근 들어 교육자치단체(school 

district)의 재정부족 상이 심화됨에 따라 

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

세수의 신장성이 높은 소득과 소비과세를 

지방교육재정을 한 목 세원으로 이용하

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. Arkansas는 

1991년부터 주세인 매세의 일부를 목

세로 하여 지방의 교육재정을 해 지원하

고 있으며, Michigan 역시 1993년의 교육

개 을 통해 매세의 일부를 목 세로 명

명하여 교육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하고 

있다.

지방정부보조를 한 목 세는 교육자치

단체를 제외한 지방정부에 제공되는 것으

로 47개 주에서 활용하고 있다. 주정부는 

자동차연료세와 자동차이용부담 을 목

세원으로 하여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

지방도로와 고속도로사업에 지원하고 있다. 

그리고 23개의 주는 자동차연료세 이외에 

매세의 일부에서도 지방정부에게 재정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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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하고 있다.

보건  복지를 한 목 재원은 주로 

담배세, 주세 등 건강에 유해한 세원을 

상으로 하는 죄악세(sin tax)로 구성되어 

있다. 1988년에는 11개 주에서 부과하 으

나 1993년에는 2개 주가 증가한 13개 주에

서 보건  복지를 한 목 세를 부과하

고 있다. 

환경과 련된 사업을 한 목 세는 23

개 주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목 세원은 주

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, 즉 타이어, 쓰

기매립, 지하 장탱크, 장작난로 등의 구

입 는 행 와 련되어 있다.

목 세의 세원은 복권수입에서부터 시작

되었으나 최근에는 자동차연료세(motor 

fuel tax)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. 일

반 매세(33개주)나 자동차등록세(32개 주) 

한 많은 주에서 활용하고 있는 목 세의 

일종이다. 그러나 목 재원에 요한 기여

를 하고 있는 세목으로는 개인소득세와 법

인소득세를 들 수 있다. 각 주정부에서 이

용하고 있는 목 세의 세원을 보면 <표 

3>과 같다(이 희․라휘문, 1999).

이상 일본과 미국의 지방목 세 제도를 

비교하여 보면 일본은 미국에 비하여 상

으로 지방목 세가 지방세입에서 차지하

는 비 이 낮고 세목의 수도 은 수 이

다.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교통 련사업

을 제외한 부분의 지방목 세 상사업

이 지출과 부담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

반면에 일본의 지방목 세는 어느 정도 지

출과 부담이 연계되어 있다. 

이와 같이 각 국가의 지방목 세 운용은

구              분 주정부의 수

개   인   소  득  세 17

법   인   소  득  세 17

일   반   매  상  세 33

자  동  차  연 료 세 50

자  동  차  등 록 세 32

담       배       세 27

소       비       세 24

자       원       세 24

재       산       세 14

공 동 시 설 이 용 세 12

경  주   마   권  세 10

주 : 각 세목의 일정부분만이 목 세임.

자료: Arturo Perez and Ronald Snell., 

Earmarking State Taxes, Third 

Edition, Denver Colorado: National 

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, 

1995. pp.40-41.

<표 3> 미국 주정부의 목 세 세목

그 나라의 재정상황에 따라 목 세의 부담

과 지출용도, 규모 등이 상이하다. 그러나 

각 국가의 재정분권화의 진 으로 지방재

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목 세가 지

방의 특정 재정수요를 한 유용한 재원조

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. 따라

서 목 세의 기본 원칙인 편익원칙에 충실

하고 지방재정운용의 경직성을 래하지 

않는다면 지방세체계에 있어서 지방목 세

의 활용은 효율 인 자원배분의 수단이 될 

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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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             목 규        모 비        

보      통      세 183,631 78.2

취      득      세

등      록      세

면      허      세

경  주  마  권  세

주      민      세

재      산      세

자   동   차    세

주      행      세

농      지      세

담  배  소  비  세

도      축      세

종  합  토  지  세

30,484

46,093

1,028

5,563

32,911

7,317

19,005

5,505

24

22,513

473

12,715

13.0

19.6

0.4

2.4

14.0

3.1

8.1

2.3

0.01

9.6

0.2

5.4

목            세 46,000 19.6

공  동  시  설  세

지  역  개  발  세

도  시  계  획  세

사   업   소    세

지  방  교  육  세

3,518

868

8,193

3,654

29,767

1.5

0.3

3.5

1.6

12.7

과  년  도  수  입 5,116 2.2

지      방      세 234,747 100.0

자료 : 행자자치부 홈페이지(www.mogaha.go.kr).

<표 4> 우리나라 지방목 세의 황(2001년 산 기 )

(단 : 억원, %)

Ⅳ. 지방세 목 세제도의 운용 방향

우리나라 지방목 세의 도입목 과 과세

의무자를 각 세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

다. 도시계획세는 도로의 개설과 유지․상

하수도․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

비용을 충당하기 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

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. 공

동시설세는 소방시설, 오물처리시설, 수리

시설,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

하기 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

는 자에 하여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

세목을 정하여 부과한다. 사업소세는 환경

개선 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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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시․군내에 사업 는 사무를 수행

하기 하여 설치한 인   물 설비로서 

계속하여 사업 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

소인 사업소를 둔 자에 하여 과세한다. 

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 수질개

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

보하기 하여 발 용수․지하수․지하자

원․컨테이 를 취 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

컨테이 를 과세 상으로 하여 부과한다. 

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  향상에 필

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

원을 확보하기 하여 등록세, 경주마권세, 

주민세균등할, 재산세, 비 업용 승용자동

차에 한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  종합토

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가하여 과세한다. 

이상의 각 지방목 세의 도입목 과 과

세의무자를 근거하여 단할 때 우리나라

의 지방목 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

특정사업의 필요경비를 그에 따른 편익의 

수혜자로부터 조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

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족한 지방

세수의 확보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. 그리

고 지방목 세의 세수입은 컨테이 세와 

지역교육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반회계에 

편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재원화되어 

사용되고 있다. 한편으로 지방목 세가 특

정사업의 재원으로 투입되더라도 <표 4>

에서 보듯이 지방목 세의 규모가 세함

으로 인하여 본연의 사업목 을 달성하기

에는 역부족이다.1) 

1) 부산항의 항만배후도로건설을 한 재원마련을 

목 으로 부과되어 액 항만배후도로건설특별

회계에 편입되는 컨테이 세의 경우에도 2000

따라서 각 목 세별로 도입목 과 지출

의 연계성, 사업수행을 한 재원의 충분성 

등을 재검토하여 효율  운용이 이루어 질 

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.    

우리나라는 지방세일지라도 앙정부에

서 법률로 세목, 과세표 , 표 세율 등을 

결정한다. 한 세원분리주의에 의해 일부 

외를 제외하고는 국세와 지방세의 복

과세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. 따라서 지방자

치단체에서는 법률에서 임받은 범  내

에서만 과세에 한 권한을 갖는다. 지방자

치단체에 임된 과세자주권에는 일정 범

 내에서 세율을 가감․조정할 수 있는 

권한을 보장하는 탄력세율제도와 일부 재

산세목의 시가표 액 용비율을 결정할 

권한, 일정요건이 충족될 때 행정자치부 장

의 허가를 받아 일부과세․불균일과세․

과세면제를 할 수 있는 세액감면권한 등이 

있을 뿐이다. 이 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

자주권이 제약받는 상황에서는 지방자치의 

물질  토 인 지방재정확충은 요원할 뿐

만 아니라 지방세가 지역공공재 공 에 

한 가격기능을 제 로 발휘하지 못하게 된

다(김 , 2000).

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

수요와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역의 특수한 

세원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

에 법정세목외에 새로운 세목을 설치할 수 

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정외세목제도의 

도입이 필요하다. 법정외세목제도는 특정 

년까지의 항만배후도로건설에 투입된 총투자액 

2조 3,487억원의 약 21.8%인 5,110억원에 불과

하다(부산 역시 내부자료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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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특수한 세

원을 과세 상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

공 하는 지역공공재의 편익과 비용 부담

을 유기 으로 연계함으로써 지방세의 가

격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 인 방안으

로 평가되고 있다.

지방목 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

자 하는 특정 사업에 하여 주어진 기간 

동안 안정 인 재원조달을 가능하게 한다

는 장 이 있으나 특정사업이 완료된 이후

에도 지속 으로 지방목 세가 과세된다면 

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운용에 있어서 

비효율을 야기하게 된다. 따라서 지방목

세를 운용함에 있어 해당 목 사업이 완료

되면 그 사업의 재원 확보를 해 도입된 

지방목 세도 자동 으로 종결되도록 하는 

제도 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. 이러

한 경우에 합한 제도가 일몰제의 도입이

라고 할 수 있는데 일몰제는 일반 으로 

정부의 조직, 법규, 산, 정책 등에 하여 

존속기한을 정하여 두고 주기 으로 평가

한 다음 재승인 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

우 자동 으로 종결시키는 제도이다(하혜

수, 2000).

이러한 일몰제를 지방목 세에도 용하

여 목 사업이 완료될 경우 지방목 세의 

부과․징수도 자동 으로 종결되도록 함으

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체 인 산운용의 

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. 

그리하여 21세기에 개될 실질 인 지

방자치시 의 도래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

선호를 잘 반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

공공재를 원활하게 공 하기 하여 지방

자치단체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방목 세 

제도를 설치․운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

져 자원의 효율 인 배분이 이루어 지도록 

해야 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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